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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

보고서

2014. 7. 14(월)

문화복지 원회

 1. 심사경과 

  가. 안  : 2014. 07. 01

  나.  안  : 천 역시

  다. 회  : 2014. 07. 02

  라. 상  : 2014. 07. 07 ( 216회 시회 2차 문화복지 원회) 

   ○ 안 : 여 가  숙

   ○ 검 보고 : 문화복지 원회 수 문 원 한경

   ○ 질   

   ○ 원안가결

 2. 안  지

  가. 안     

   ○「 연 」  (2014. 5. 20,  12617호) 어 2014  

7월 1  연 도가 시행 에 라 가 담액  한 

지 단체 담액에 한 시 담비   하고  함.

  나. 주 내

   ○ 지 단체  담   천 역시가 100  60  담함. 

       (안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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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수 문 원 검 보고 지

  가. 안 경  필  

   ○ 천 역시 연  비 담에 한 안  65  상    

득  취약한 하  70 트  에게 연  지 하여 

 생활 안  지원하고 복지  진함   하는 

「 연 」  2014. 5. 20  어 2014. 7. 1  시행

에 라

   ○ 동  25 (비  담)  규 에 하여 연  지 에 

필 한 비   가가 담하는 비  뺀 지 단체 담액에 

하여 시  담비  100  60  하고  하는 것 .

 ≪ 기초연금제도 개요 ≫

 m 수급권자 :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건 부장관이 

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사람

   ※ 2014년 기  : 월 소득인정액 87만원(노인단독), 139만2,000원(노인부부) 이하

 m 급여대상 : 전체 노인의 70% 수  (※우리시 202,241명 추계)

 m 원금액 : 월200,000원 위에서 부부수급 감액, 국민연금 연계 차등 급 

 m 시행시기 : 2014. 7. 1.

 
  나. 검 견

   ○  연 도가  빈곤문  해결하는  한계

가 다는 문  식에  연  도 도    감안

하여, 현행 「 연 」 도  「 연 」 도  

비 하여 살펴볼 필 가 어 보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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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비교

  연 연 비고

◦제정목 ◦노인의 생활안정  복지증진 ◦노인의 생활안정  복지증진

◦일    자 ◦2014. 5. 20. ◦2007. 4. 25.

◦ 여 상

◦(수 상)만65세 이상 체

노인 인구  소득하  70%

◦(2014 선정기 )소득인정액이 

선정기 액(단독가  87만원, 

가  139.2만원)이하
 * 소득인 액 = 소득평가액+ 재산의 소득

환산액

◦직역연 (공무원,사학,군인,별정

우체국)수 권자  배우자는 제외

◦(수 상)만65세 이상 체

노인 인구  소득하  70%

◦(2014 선정기 )소득인정액이 

선정기 액(단독가  87만원, 

가  139.2만원)이하
* 소득인 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

환산액

◦직역연 (공무원,사학,군인,별정

우체국)수 권자  배우자 수  

가능(소득인정액 구간내)

◦연  액

◦(기 연 액)월 20만원

◦(지원 액) 국민연 과 연계 

  차등 지원
- 무연 자는 20만원 / 국민연

권자는 10~20만원

* 노인단독 : 월 2만원~ 20만원
* 노인부부 : 월 4만원~ 32만원

 ※부부감액 : 20%(소득역 지)

◦(기 연 액)월 99,100원

◦(지원 액) 소득인정액에 따른

  감액 지원

* 노인단독 : 월2만원~  99,100원

* 노인부부 : 월4만원~ 158,600원

 ※ 부부감액 : 20%(소득역 지)

◦비용부담

◦(국가부담) 40% ~ 90% 차등
- 7개구 70%, 강화 90%, 동구․옹  80%

◦지자체부담 : 국가부담액을 
뺀 비용을 시(60%)와 군․구
(40%)가 부담

◦(국가부담) 40% ~ 90% 차등
- 7개구 70%, 강화 90%, 동구․옹  80%

◦지자체부담 : 국가부담액을 
뺀 비용을 시(60%)와 군․구
(40%)가 부담

◦신청방법
◦개인( 는 임자)이 신분증, 

통장 지참 읍·면·동에 신청

◦개인( 는 임자)이 신분증, 

통장 지참 읍·면·동에 신청

◦신청기간

◦‘14. 7. 1 ~

◦기존 기 노령연  수 자는 

신청 불필요

◦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

30일 부터 신청 가능

◦지 시기 ◦‘14. 7월부터
◦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

소 용 가능

◦ 여일자 ◦매월 25일( 국 동일) ◦매월 25일( 국 동일)



- 4 -

   ○ 「 연 」  2007  「 민연 」  개 어 낮아진 

민연  보 하  해 민연  가 여  상 없  득 

수  낮  에게  득  보 하 는  어 

2008  1월 1  만 70  상   득하  60%  

상  ·시행하 나 2009  1월 1  는 연 과 

비  수 하여 만 65  상, 득하  70%  상  확

하여 실시하여 .

   ○ 「 연 」  18  통  거 공약사항  65  상  

 득하  70%  상  민연 과 연계하여 2014  

 10 ∼ 20만원  연  지 하고 매  물가상승 에 라 

연 액  상하도  하 .

   ○ 연  수 상 는 득 액  보건복지  고시하여 

하는 액 하  사람  65  상    

득 하  70% 수 에 맞 도  하고 ,

   ○ 또한 연  여지 에 는 비 도 가가  

 재 립도에 라 액  40～90%  담하고 지

단체가 나 지 비  각각 담하도  하고 는  는  

연 과 동 함.

   ○ , 연 도  수 액  민연  여에 비 하여 수

액  감 하는  산 고 민연 과 연계하여 운

함  연 도가 수  민연  가 여  무

하게 여  지 한 것과는 차 가 .



- 5 -

   ○ 앞  확 한  같 「 연 」 「 연 」과 

여 상, 가 담비  등  동 한  연  액 

상향( 99,100원→ 200,000원)과 민연  수 액에 라 

차등 지 는 차  .

   ○ 결  천시가 담비  100  60  규 하 는 것  

연  수   연  상 에  연  

상  격  환 는 등 수  상  크게 변동  없고, 가 

담비 도 과 동 하 , 연  업무  연  지  

산집행  혼란  래하지 않도  하  한 것  단 .

   ○ 참고  타 지 차지단체(특․ 역시)  담비  결 안도 울 

50%, 산 70%, 그   등 4개 역시가 60%   

료하 거나 진하는 등  연  담비   

내에   하고 .

< 타 지자체 부담비  황 >    

구  분 서울 부산 구 주 울산

부담비율

기초연금  50% 70% 60% 60%(안)
* 60% 60%

기초노령 

연금
50% 50%∼90% 60% 60% 60% 60%

        * (안)은 현재 부담비율 결정 진행 중

   ○ 연 도  시행   생활안 과 삶  질 향상 등 복지는 

진  것  나 연  액  상향과  

지  가 그리고 매  물가 상  한 액 산  

등 지 체  재 담  가  수 에 없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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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4년 7월 기준 기 연금 급자 황 (추계) 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   
65 상 연  수

( 70%)
비고

계    288,915     202,241

  구      13,043       9,130

동  구      12,985       9,089

남  구      50,566      35,396

연수구      22,503      15,752

남동구      48,416      33,891

부평구      54,201      37,941

계양구      29,191      20,434

서  구      35,859      25,102

강화군      16,982      11,888

옹 군       5,169       3,618

   ○ 천시  2014 도 연  산액   3,271억  는 

연 과 연  산  혼재  액 ,  가가 

담하는 비  뺀 시  담액  555억 원 .

   ○ 그러나 2015  순수 연  산  시가 담할 산  

850억, 2016 에는 891억 원    것  는 등 2013  

연  시행 산액 349억원 비 2015 는 

산규 가 가 게 상승하는  보 고 .

        ( 첨 연도  기초연금 소요예산<추계> 현황 참조)

   ○ 한편, 「지 」 26 8항에 는  규  특별한 규

 없  공포한 날  20  지나  효  생한다고 규 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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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라  가 효  생하  해 는 본회  통과 

후 5  내 지 단체 에게 고,   안  

단체  20  내에 공포할 경우, 공포한 날  또 20  

경과라는 물리  시간  필 하게 어 시행 첫 달  7월 연  

지  어 운 상태 에,  에 시행  특 한 날

(7월 1 )  규 함  시행시 에 한 다  해  여지가 

없도  규 하 .

     ○ 또한, 본  하  필 한 연  비

담에 한  폐지   규 함  내 상 도 

해하  쉽고 경 상 도 한  단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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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

< 연도별 기 연금 소요 산(추계) 황 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만원)

  2013 2014 2015 2016  
2017 2018  계

액 202,525

327,137

493,672 517,144 542,050 569,748 2,652,276연 연

111,440 215,697

    비 144,436
234,552

351,840 368,569 386,319 406,059 1,891,775
79,122 155,430

시    비 34,955
55,551

85,060 89,104 93,439 98,213 456,322
19,390 36,160

․ 비 23,134
37,034

56,772 59,471 62,292 65,4760 893,463
12,928 24,107

< 기 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기준(보건복지부 지침 2014. 6. 26) >

                = 연 액 (20만원)

           = 합산 연 액 (32만원) * 부부수급시 20%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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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검  췌사항

계

□ 연

 ○ 25 (비  담) ① 가는 지 단체  

 비   재  여건 등  고 하여 연  지

에 드는 비   100  40 상 100  90 하  

에  통  하는 비 에 해당하는 비  

담한다.

  ② 1항에 라 가가 담하는 비  뺀 비  특

별시ㆍ 역시ㆍ특별 시ㆍ도ㆍ특별 도( 하 “시ㆍ

도”라 한다)  시ㆍ ㆍ (  말한다. 하 같다)가 

상호 담한다.  경우, 그 담비   비  

 재 여건 등  고 하여 보건복지 과 협 하여 

시ㆍ도    시ㆍ ㆍ   한다.

규

비 상
“해당사항 없 ”

특 사항 “해당사항 없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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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  계 

□. 비용발생요인

  ○「기 연 법」제25조(비용의 분담)

  ○ 기 연  지 에 드는 비용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

   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

□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  ○「인천 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한 조례」제3조

□. 비용추계

  ○ 지 상 : 65세 이상 노인의 70%

  ○ 지 기  : 소득인정액이 일정수 (매년 9월 복지부장 이 고시) 이하의 노인

  ○ 지  액 : 월 100,000원 ~ 200,000원 [국민연  연계 차등지원]

  ○ 2014년도 산액 : 327,137백만원 (국비 234,552/시비55,551/군․구비 37,034 )

□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□. 참고사항

 ○ 타 역시 부담비율(안) 황 ( ※ 재 부담비율 결정 진행안 )

구  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

부담비율(%) 50 70 60 60 60 50

□. 작 성 자

 여 가   책과   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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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비  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  1차 도  
(20‘14 )

2차 도
 (2015 )

3차 도
 (2016 )

4차 도
 (2017 )

5차 도
 (2018 ) 계

( )연 234,552,000 351,840,000 368,569,000 386,319,000 406,059,000 1,747,339,000

계 234,552,000 351,840,000 368,569,000 386,319,000 406,059,000 1,747,339,000

( )연 327,137,000 493,672,000 517,144,000 542,050,000 569,748,000 2,449,751,000

계 327,137,000 493,672,000 517,144,000 542,050,000 569,748,000 2,449,751,000

재원 달 327,137,000 493,672,000 517,144,000 542,050,000 569,748,000 2,449,751,000

     비 234,552,000 351,840,000 368,569,000 386,319,000 406,059,000 1,747,339,000

시비

    계 55,551,000 85,060,000 89,104,000 93,439,000 98,213,000 421,367,000

회계 55,551,000 85,060,000 89,104,000 93,439,000 98,213,000 421,367,000

특별회계

    

․ 비 37,034,000 56,772,000 59,471,000 62,292,000 65,476,000 281,045,000

민  간

 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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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질   답변 지

〈 질   〉

 ○ 현근 원, 한  원

- 2015  시  담  가하고 는  산 달  는지?

- 시가 담하는 100  60  체 산액에 한 비 지?

- 민연 과 연계하여 차등 지 함에 라 연 가  피 등 사

회  쟁  고 는  민연  가  연 상 는 

얼마나 는지?

〈 답  변 〉

 ○ 숙 여 가

- 가가  비  등에 라 강화  90%, 동 ․ 진  

80%, 7개  70%  지원하고 . 연  가사무  

가가 담하는 비  상향 도  할 계획 .

- 시가 담하는 비  체 산액에  가가 담하는 비  

뺀 지 체 담액에 한 비 . 

- 확한 숫 는 알수 없 .  지 시 가 25  므  그 나 

알수 .

5. 지 

가. 찬  : 7 ( 한  원 , 현근, 애, 빈, 계 , 공병건, 

황  원)

나.   :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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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심사결과

   ○ 원안가결(재 원 7 , 찬  : 7 )

7. 수 견 지

   ○ 특 사항 없 .

8. 타사항

   ○ 특 사항 없

: 천 역시 연  비 담에 한 안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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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연  비 담에 한 안

1 ( )  는 「 연 」 25 2항에 라 천 역시

가 담하여야 할 담비  함   한다. 

2 ( 담비 ) 천 역시  지 단체  연  담  

100  60  담한다.

      

1 (시행 )  는 2014  7월 1  시행한다. 

2 (다   폐지) 천 역시 연  비 담에 한 

는 폐지한다.


